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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고단 업 상횡2018 1976

고 인 남 생1. A 85.

남 생2. B 62.

남 생3. C 61.

검 사 허창 소 마 공( ), ( )

변 인 법 법인 고인 를 여$$ ( A )

담당변 사 ##, **

법 법인 고인 를 여00( B, C )

담당변 사 @@, &&

결 고 2019. 4. 17.

고인 를 징역 에 처 다A 1 .

고인 는 각 죄B, C .

고인 는 경부 경 지 울산 남구에 있는 해자 사 이A 2010. 4. 2017. 10. D (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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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회사 부장 해회사 매출 매입 리 매 등 업 에 종사’) · ,

사람이다.

고인 는 해회사에 생산 는 자동차부품 에 공 고 부 매A E , E

해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고인 가 리 는 고인 명 계좌 명A A , F

계좌, 명 계좌 입 후 돈 생 등 개인 용도 사용 마G

었다.

고인 는 부 해회사에 품 원 고인A 2016. 1. 13. E 5,254,739

명 국민 행 계좌 입 아 해회사를 해 업 상 보A (670501-04-******)

고인 개인카드 결 등 돈 사용 것 롯 여A 2017. 9.

경 지 회에 걸쳐 부 해회사에 품 합계 원21. 76 E 358,161,649

입 아 같 개인 인 용도 등 임 소 여 횡 다.

생략

범죄사실에 해당법조1.

고인 법 조 조 항 포 여A: 356 , 355 1 ( )○

법 상 처단 범 징역 월1. : 1 10∼

양 에 른 권고 범2.

결[ ]

횡 임범죄 횡 임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· > 01. · > [ 2 ] 1 ,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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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양 인자 없[ ]

권고 역 권고 범[ ]

본 역 징역, 1 3∼

일 양 인자[ ]

감경요소 진지- :

가 요소 횡 범행인 경우- :

고 결3.

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 고 우 고 있는 고인에게 벌 과 는,

사 처벌 이나 동종 처벌 없는 고인이 해회사 합 지 못, ,

이 사건 해액 규모 고인 횡 액 사용처 개인 사용 규모 그, ,

에 고인 연 행 경 해회사 계 범행 동 단과 결과 범행 후, , , , , ,

황 등 에 나타난 사 종합 여 양 에 른 권고 범 에

주 과 같이 결 함

공소사실 요지1.

는 경부 경 지 해회사 부장 해회사 매출 매입A 2010. 4. 2017. 10. ·

리 매 등 업 에 종사 사람이고 고인 는 경부, , B 2011. 3. 2017.

경 지 해회사 실질 해회사를 운 했 사람이고 고인12. , C

는 경부 경 지 해회사 이사 경리 업 에 종사 사람이다2011. 3. 2017. 12. .

고인 이 고인들이라 다 는 해회사에 생산 는 자동차부품A B, C( ‘ ’ )

에 공 고 부 매 해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가 리 는 명E , E A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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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 명 계좌 명 계좌 입 후 돈 생 등 개인 용도, F , G

사용 모 다.

는 부 해회사에 품 원 명 국민A 2016. 1. 13. E 5,254,739 A

행 계좌 입 아 해회사를 해 업 상 보(670501-04-******)

원 고인들에게 달 고 나 지 원 개인카드 결1,900,000 , 3,354,739 A

사용 것 롯 여 경 지 회에 걸쳐 부 해2017. 9. 21. 76 E

회사에 품 합계 원 입 아 같 개인 인 용도 임358,161,649

소 여 횡 다.

이 써 고인들 공모 여 해회사 재 횡 다A .

주장 단2.

가 고인들 변 인 주장.

고인들 공모 여 부 해회사 품 횡 없다A E .

나 단.

사재 에 공소가 범죄사실에 입증책임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,

죄 인 법 여 합리 인 심 여지가 없 도 공소사실이

진실 것이라는 신 가지게 는 증명 가진 증거에 여야 므 그 같,

증거가 없다면 고인에게 죄 심이 간다고 라도 고인 이익

단 에 없다 법원 고 도 결 고( 1991. 8. 13. 91 1385 , 2006. 4. 27. 2006

도 결 등 참조735 ).

이 사건 돌아 보건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에 여,

인 는 다 과 같 사 들 종합 여 보면 경찰 검찰 출 증거목 번, A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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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에 함 검찰 이 법 에 진 롯 검사가 출 증거들만17, 18 ),

는 고인들이 공모 여 부 해회사 품 횡 다고 인, A E

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, .

고인들이 부 보고를 아 해회사 거래가 시작 었 나 거A E ,①

래를 지속 경우 해회사 사이 자동차 부품 리 계약이 해약▲▲▲▲▲

어 해회사가 업 는 지 못 게 상황이 처 있다는 지 용인

것 보이지는 아니 다.

그럼에도 불구 고 고인들이 에게는 지속 인 거래 사실E② ▲▲▲▲▲

면 공소사실과 같이 그 품 횡 다면 부 거래, A E

내역 시 보고 거나 본인들이나 본인들과 이해 계를 같이 는 사람들 명

계좌를 이용 여 그 거래 것인데 그 같 황 보이지 아니

다 편 는 고인들이 인 킹 등 행 업 에 익 지 않다고 면 본. , A

인이나 본인 지인 명 계좌를 이용 다고 주장 나 해회사 다른 거래처,

품 고인 명 계좌 도 도 본인이 품C , A

고인 명 계좌 송 도 에 추어 보면 주장 쉽사리 믿 어C

다 나아가 는 고인들에게 본인 지인 명 계좌를 이용 다는 이나 그 내역. A

에 해 도 보고 도 없다.

고인들 해회사가 거래를 시작했 는 이고 그 이후 가 해E A③

회사를 그만 지도 나 담당자를 만난 사실 없었다 인 이 도E . E ○○

고인들 만나지는 못 고 를 통해 해회사 거래 다고 진 다A .

는 고인들과 사이에 부 해회사 품 규모나 내역A E , A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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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들 사이 분 이나 식 본인이 일부 원 개인 사용 다는 부, A

분 등 보고 거나 논 가 없다 편 는 해회사를 퇴사 면 본인이 사용. , A

컴퓨 자료를 모 폐 도 다.

고인들 경 가 해회사에 퇴사 이후 경 이 사건과2017. 10. H 2017. 11.⑤

다른 건 국 청에 자료를 인 거래 사실 인 게 었고E

에 인해 보니 품 나 지인 계좌 사실 알게 었 며 이E A A ,

에 고인들이 주도 여 해회사가 를 이 사건 범행 이 고소 게 었다고A

주장 는 이는 해회사 인 조 진 과도 일 다, .○○

같 해회사 업 식 계 거래 식이나, , E⑥ ▲▲▲▲▲

품 식 보고 계 품 사용처 분 계 이 사건 범행 고소, ,

경 등 종합 면 고인들 가 거래를 지속 고 있었다는 인지 고, , A E

못 가능 히 는 없어 보인다.

고인들 미 를 롯 개 업체 부 해회사 품 일4⑦ □□

부를 등 아 개인 인 목 사용 다는 자인 고 있다 그러나.

가 고인들에게 해회사 품 인출 여 달 거나 고인들에A

게 계좌 이체를 면 도 그 이 어느 거래처 부 것인지는 힌 것

보이지는 아니 앞 본 같이 고인들이 거래가 지속 고 있었다는, E

인지 지 못 다는 감안 면 고인들이 부 해회사 품, E

이라는 인식 면 돈 았다고 단 어 워 보인다.

결3.

그 다면 고인들에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에 해당 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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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므 사소송법 조 후단에 여 죄를 고 법 조 항, 325 , 58 2

단 에 라 결 요지는 공시 지 아니 다.

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


